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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러 두 기

1. 이 기준은 2017년에 법제처가 발간한 『법령 입안⋅심사 기준』을 바탕으로 추가가 

필요한 사항과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

2. 이 기준은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

으로, 국회, 헌법재판소, 대법원, 각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

확정되었습니다. 

3. 정부에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며, 

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를 

거쳐 이 기준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. 

4. 이 기준에 수록된 입법례는 2025. 12.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했고, 기준에 

맞는 입법례가 없는 경우에는 입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.

5. 그 밖에 법령의 입법절차 및 법령안의 작성 방법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『법제업무

편람』을 참고하시고, 법령의 용어⋅문장 등의 표현 부분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

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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